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3.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작  성  기  준  일 : 2019년 2월 20일 

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3월 4일 

6.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1좌=1원) 

7.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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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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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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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9.02.20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C2245)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 

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02-2126-3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1좌=1원) 

※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효력발생일 2019년 3월 4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종류(Class)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S 
클래스 C-P 

(퇴직연금)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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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제한없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제한없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온라인 

판매시스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액

의 0.8% 이내 

(선취)납입금액

의 0.4% 이내 

- - (후취)3년미만 

환매시환매금액

의 0.15% 이내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6 0.3 0.9 0.45 0.25 0.53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4,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0.0125 

기타 - - - - - - 

총보수∙비용 1.0425 0.7425 1.3425 0.8925 0.6925 0.9725 

합성 

총보수·비용 

1.2725 0.9725 1.5725 1.1225 0.9225 1.2025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3) 위에 기재된 종류(Class)는 대표적인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2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로 

제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가로 

제9영업일 지급 

기준가격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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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따른 국가별 투자비중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수가 작성일 현재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참조지수: MSCI World Index 100%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선진국 주식시장 

지수로서, MSCI가 선정한 종목들의 유동주식 시가총액을 반영하여 인덱스 산출]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에 분산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자세한 투자대상 및 전략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3. 수익구조 

해당사항 없음 

 
 

4. 운용전문인력(2017.12.31 현재, 모투자신탁 포함) 

 

구분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방대진 1974년생 상무 40개 1조 3,372억 

<주요 운용경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06.01~10.09 하이자산운용 

- 10.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이장원 1987년생 사원 - - 

<주요 운용경력> 

17.02 ~ 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  

<이력> 

-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 15.12 ~ 17.02 신영증권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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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QPS(Quant& Platform Solution) 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책임 하에 QPS 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증권 및 펀드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투자대상 자산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ETF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게 되며,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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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재간접형 상품으로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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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2245) 

클래스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A-G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G 

클래스 

C-F 

클래스 

C-I 

금융투자 

협회코드 
C2547 C2549 C2551 C2552 C2554 C2556 C2557 C2558 

클래스 
클래스 

C-W 

클래스  

S 

클래스 

S-P 

클래스 

C-P 

(퇴직연금) 

클래스 

C-P2 

(연금저축) 

클래스 

C-P 

(퇴직연금)E 

클래스 

C-P2 

(연금저축)E 

 

금융투자 

협회코드 
C2559 C2560 C2561 C2562 C2563 C2564 C256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

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

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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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2245) 

클래스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A-G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G 

클래스 

C-F 

클래스 

C-I 

금융투자 

협회코드 
C2547 C2549 C2551 C2552 C2554 C2556 C2557 C2558 

클래스 
클래스 

C-W 

클래스  

S 

클래스 

S-P 

클래스 

C-P 

(퇴직연금) 

클래스 

C-P2 

(연금저축) 

클래스 

C-P 

(퇴직연금)E 

클래스 

C-P2 

(연금저축)E 

 

금융투자 

협회코드 
C2559 C2560 C2561 C2562 C2563 C2564 C256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8.02.23 최초 설정  

2018.06.18 

- 펀드명칭 변경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

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대표전화 : 02-2126-3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7.12.31 현재, 모투자신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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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방대진 1974년생 상무 40개 1조 3,372억 

<주요 운용경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06.01~10.09 하이자산운용 

- 10.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이장원 1987년생 사원 - - 

<주요 운용경력> 

17.02 ~ 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  

<이력> 

-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 15.12 ~ 17.02 신영증권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QPS(Quant& Platform Solution) 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책임 하에 QPS 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이 수익증권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설정일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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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 
미설정 제한없음 

클래스 

A-E 
미설정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클래스 

A-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 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 
미설정 제한없음 

클래스 

C-E 
미설정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클래스 

C-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F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따른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따른전문투자자, 

100억이상개인고객, 500억이상법인고객 

클래스 

C-I 
미설정 납입금액 50억원이상의 가입자 

클래스 

C-W 
미설정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클래스S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S-P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클래스 

C-P2 

(연금저축)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E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하는 온라인(On-Line)전용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E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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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

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 

(미달러) 

[주식-재간접형] 

주된  

투자대상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

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8년 2월 7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 

(미달러)[주식-재간접형] 

http://www.eastspringinvestmen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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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② 
통화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

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등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

을 위해 운용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 초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법 시행령제 26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조제 2호 및 제 19조제 2호내지 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용평

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

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단,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법 제 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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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60% 이상) 

② 주식 40% 이하  

법 제 4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조제 15항 제 3호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

여 발행한 공모 등에 한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포

함  

③ 채권 40% 이하 

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

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정부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하

여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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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동일법인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총수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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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의 2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

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목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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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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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의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 상기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나. 세부 운용전략 –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원칙  

   - 동 펀드는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팩터(Factor) 중 과거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모멘텀(Momentum)/ 성장(Growth)/ 가치(Value)/ 저가주(Size-Small)/ 배당(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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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Quality)/ 펀더멘탈(Sustainable Fundamental) 등의 팩터(Factor)에 노출된 스마트 베타 

ETF에 투자합니다. 스마트 베타 ETF는 시가총액 비중방식으로 산정된 지수를 추종하는 전통적 

ETF 와 달리 기업의 내재가치, 배당수익률 등 다양한 비가격적 팩터(Factor)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변동성) 예산을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리스크 

버젯(Risk Budget) 전략을 활용합니다.  

- 리스크 버젯(Risk Budget) 전략은 개별 투자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기여하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배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사후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변동성)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투자 리스크 파악: 개별 투자종목의 리스크(변동성) 및 투자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②투자 리스크 배분 및 비중 결정: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변동성)에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 

기여도를 배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종목의 비중을 결정합니다. 

 

   2)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월별 리밸런싱을 원칙으로 하며 ‘1)’ 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원칙에 의거하여 종목 

리밸런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급격한 시장 변동 발생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리밸런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예시) 

팩터(Factor)에 

따른 구분 
투자대상 ETF 벤치마크 지수 운용사 

상장 

국가 

모멘텀 

(Momentum) 

ISHARES EDGE MSCI USA 

MOMENTUM FACTOR ETF 

MSCI USA Momentum USD 

Gross TR Index 
BlackRock F.A 

미국 

Fidelity Momentum Factor ETF 
Fidelity U.S. Momentum 

Factor Index 

Fidelity 

Management& 

Research 

POWERSHARES S&P Emerging 

Markets Momentum ETF 

S&P Momentum Emerging 

Plus LargeMidCap Index 
Invesco  

성장주(Growth) 

VANGUARD S&P 500 GROWTH 

ETF 

S&P 500 Growth Total Return 

Index 
Vanguard 

SPDR S&P 400 MID CAP 

GROWTH ETF 

S&P MidCap 400 Growth 

Index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SPDR S&P 600 SMALL CAP 

GROWTH ETF 

S&P Small Cap 600 Growth 

Index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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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Value) 

ISHARES Edge MSCI USA Value 

Factor ETF 

MSCI USA Enhanced 

Value Index 
BlackRock F.A 

VANGUARD VALUE ETF 
CRSP US Large Cap Value TR 

Index 
Vanguard 

VANGUARD MID-CAP VALUE ETF 
CRSP US Mid Cap Value TR 

Index 
Vanguard 

SPDR S&P 600 SMALL CAP 

VALUE ETF 

S&P Small Cap 600 Growth 

Index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수익률(Yield) SPDR S&P Global Dividend ETF 
S&P Global Dividend 

Aristocrats Index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저가주(Size-Small) ISHARES MSCI EAFE SMALL-CAP MSCI EAFE Small Cap Index BlackRock F.A 

퀄리티(Quality) 

Fidelity Quality Factor ETF 
Fidelity U.S. Quality  

Factor Index 

Fidelity 

Management& 

Research 

ISHARES EDGE MSCI USA 

QUALITY FACTOR ETF 

MSCI USA Sector Neutral 

Quality Custom Gross TR USD 

Index 

BlackRock F.A 

SPDR MSCI EMERGING MARKETS 

STRATEGICFACTORS ETF 

MSCI Emerging Markets (EM) 

Factor Mix A-Series Index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변동성(Volatility) 
ISHARES EDGE MSCI MIN VOL 

EAFE ETF 

MSCI EAFE Minimum 

Volatility (USD) Index 
BlackRock F.A 

펀더멘탈 

(Fundamental-

Sustainability) 

VANECK VECTORS 

MORNINGSTAR WIDE MOAT ETF 

Morningstar Wide Moat 

Focus Total Return Index 

VanEck Vectors 

ETF Trust 

POWERSHARES FTSE RAFI US 

1000 PORTFOLIO 

FTSE RAFI US 1000 Total 

Return Index 
Invesco  

※ 출처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현황(예시) 및 리밸런싱 전략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다양한 팩터(Factor)에 노출된 스마트베타 ETF를 선정하여 리스크 버젯(Risk Budget)전략을 통해 투자할 

계획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투자대상 ETF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없음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따른 국가별 투자비중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수가 작성일 현재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World Index 100%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선진국 

주식시장 지수로서, MSCI가 선정한 종목들의 유동주식 시가총액을 반영하여 인덱스 산출)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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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아래의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EMP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국가 위험(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산 가치감소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는 위험, 투자대상자산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날 위험) 등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험 관리를 수행합니다.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이란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투자신탁 내에서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축소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투자한 이후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상승하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해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추가적인 수익달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미국달러(USD)에 대하여 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물환, 스왑 등) 등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헤지 전략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 비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의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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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 전략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해외자산 가치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나 해외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투자신탁 수익률은 환율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 환헤지 전략 실행 시기의 시차, 환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동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

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5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증권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투자(노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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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은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증권 및 펀드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

문에 상기의 투자대상 자산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된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에 상장된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와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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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수종목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나 하위자산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헤지를 실시하며 환헤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기타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헤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외국통화를 활용해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간의 상관관계가 시점마다 변동하고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의 

표시통화가 상이할 수도 있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과 해지, 하위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은 목표 환헤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선물환 및 스왑계약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환헤지가 집합투자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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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게 되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재간접형 상품으로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투자대상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가치의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분류기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 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고위험자산”으로 칭함)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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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

사 의 상품개발위원회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등급을 기초로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모 집합투자기

구에 대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분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으로 판매회사가 투자권

유준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클래스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중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저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단기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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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E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E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F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고객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W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1 D+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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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제7영업일 제8영업일 제9영업일 

D D+1 D+2 D+3 D+4 D+5 D+6 D+7 D+8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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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③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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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

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협

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

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

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

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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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

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

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

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단,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A-G 

클래스 

S 

클래스 C, 클래스C-E, 클래스C-G,  

클래스C-F, 클래스S-P, 클래스C-I,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 클래스C-

P(퇴직연금)E, 클래스C-P2(연금저축)E 

선취판매 

수수료1) 

납입금

액의 

0.8% 

이내 

납입금

액의 

0.4% 

이내 

납입금

액의 

0.52% 

이내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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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 

수수료1)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시 

환매 

수수료 

- 
환매시 

주1)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명칭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1) 

총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비용3) 

클래스A 

연 

0.4% 

연0.60% 

연 

0.03% 

연 

0.0125% 

- 
연 

1.0425% 

연 

1.2725% 
- 

클래스A-E 연0.30% - 
연 

0.7425% 

연 

0.9725% 
- 

클래스A-G 연0.39% - 
연 

0.8325% 

연 

1.0625% 
- 

클래스C 연0.90% - 
연 

1.3425% 

연 

1.5725% 
- 

클래스C-E 연0.45% - 
연 

0.8925% 

연 

1.1225% 
- 

클래스C-G 연0.59% - 
연 

1.0325% 

연 

1.2625% 
- 

클래스C-F 연0.03% - 
연 

0.4725% 

연 

0.7025% 
- 

클래스C-I 연0.10% - 
연 

0.5425% 

연 

0.7725% 
- 

클래스C-W 연0.00% - 
연 

0.4425% 

연 

0.6725% 
- 

클래스S 연0.25% - 
연 

0.6925% 

연 

0.9225% 
- 

클래스C-P 

(퇴직연금) 
연0.53% - 

연 

0.9725% 

연 

1.2025% 
- 

클래스 

C-P2 

(연금저축) 

연0.54% - 
연 

0.9825% 

연 

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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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C-P 

(퇴직연금)

E 

연0.26% - 
연 

0.7025% 

연 

0.9325% 
- 

클래스 

C-P2 

(연금저축)

E 

연0.27% - 
연 

0.7125% 

연 

0.9425% 
- 

클래스S-P 연0.20% - 
연 

0.6425% 

연 

0.8725% 
-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 

발생

시 

매3개월 매3개월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

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2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클래스 A  209,796  491,202  803,507  1,751,999  

클래스 A-E 139,522  354,584  593,262  1,318,141  

클래스 A-G 160,637  395,602  656,368  1,448,331  

클래스 C  161,181  508,930  894,863  2,066,968  

클래스 C-E 115,056  363,290  638,782  1,475,467  

클래스 C-G 129,406  408,600  718,451  1,659,490  

클래스 C-F 72,006  227,360  399,772  923,399  

클래스 C-I 79,181  250,015  439,607  1,015,411  

클래스 C-W 68,931  217,650  382,700  883,966  

클래스 S 3) 94,556  298,561  524,967  1,212,578  

클래스 C-P 

(퇴직연금) 
123,256  389,182  684,307  1,580,623  

클래스 C-P2 124,281  392,418  689,998  1,59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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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을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클래스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

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

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

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

청구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

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연금저축) 

클래스 C-P 

(퇴직연금)E 
95,581  301,798  530,658  1,225,722  

클래스 C-P2 

(연금저축)E 
96,606  305,034  536,349  1,238,867  

클래스 S-P 89,431  282,379  496,514  1,146,855  



 

38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

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

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

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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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로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

                                            
1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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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2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

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2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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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Awards  - 한국 주식형(3년) 베스트 운용사 선정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 

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 

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 

2010.07  P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China Dragon A Share 증권 펀드(해외 주식형 부문)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로 사명 변경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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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  2014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Best Korean Equity Manager로 선정) 

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  

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 

2015.03  AsianInvestor 2015 Korea Awards 수상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펀드(Best New Fund Launch 부문) 

2016.02  제로인 선정 2016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주식 부문 

최우수상) 

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 

자본금 227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들을 통하여 지난 16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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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17.12.31 기준, 단위: 억좌) 

종류 
증권 

특별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3,407 2,288 21,360 1,326 4,687 2,841 5,509 51,41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봉래동 1가) 

연락처: 02-3771-98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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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

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02-2180-04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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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

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

동)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6길(여

의도동) 

연락처 : 02-3215-14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

구 인사동5길 29(인사

동) 

연락처: 02-721-53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

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

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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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

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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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은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

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

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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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

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

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http://www.amak.or.kr/


 

49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

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

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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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

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

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

산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

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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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

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http://www.pcaasset.co.kr)%C2%B7/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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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

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

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

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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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

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

이 따름] 

가.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마케팅비용 

라.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

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투자목적 최소 운용가능 규모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 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

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3)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

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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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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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

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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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